
2023학년도 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

1. 신청기간 : 2023. 03. 20.(월) ~ 03. 24.(금)
   ※ 4단계 BK21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접수
 

2. 제출처 : 소속 학과사무실 

3. 대상자
   1) 석사, 박사, 석박통합과정 2기생
   2) 예약입학,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
   3) BK21+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
   4)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
   5)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

4. 제출방법 
   1) 학위지도교수 (변경)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

후 학과사무실에 제출
   2) 지도교수 사번 및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할 것(동명이인 구분을 위함)
   3)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,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, 변경사유를 

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   

5.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
   1)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
      ※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

   2)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만 지도 가능 (단, 학연산협동과정의 공동지도교수는 예외 적용)

   3)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,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
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

      ※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(해당 행정실 문의)

   4)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
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

  
   5) 교수(정년연장), 교수(명예), 겸임교수, 객원교수, 초빙교수, 학술연구교수, 석좌교수, 시간

강사, 명예특임교수, 특임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

   6)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

   7) 지도교수가 안식년, 휴직 또는 징계 중일 경우 
      - 1년 이내 : 학생을 직접 지도할 경우만 지도가능
      - 1년 이상 : 지도교수 배정 불가

   8) 4촌 이내 인척(배우자 등) 및 8촌 이내 혈족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  
     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




